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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중구 여성플라자 시설 변경 승인

 중구 여성플라자 위탁 운영자인 (사)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에서 

지상3층, 4층 사무실을 통합하고 기존 4층 사무실을 제3강의실로 

복원하는 등 여성플라자 시설물 변경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

검토 및 승인하고자 함

Ⅰ  승인 근거

    ▢ 『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』 제6조 

    ▢ 중구 여성플라자 시설변경승인 요청의 건 (중구여성 2016-12)

    ▢ 2016년 중구 여성플라자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(여성가족과-3215)

Ⅱ 시설물 변경 개요

    ▢ 위    치 : 중구 다산로32길 5 지상3층 ~ 지상6층

    ▢ 변경 세부 내용

구분 위치 변경 내용

시설
변경

지상3층
 여성플라자 사무실, 경력개발실, 뷰티아카데미실 사이 가벽 철거
 ⇒ 여성플라자·새일센터 사무실 통합 운영

지상4층 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 ⇒ 제3강의실로 복원

기타
시설물 
설치 등

지상4층  다용도실 외벽에 여닫이문 설치

지상5층  바리스타실 유리문 철거 ⇒ 잡카페 측면으로 유리문 이동

 ※ 건물 가벽 철거 및 출입문 등 기타 시설물 설치 사항으로 건축과 협의 대상 아님

 ※ 건축물대장상 지상3층~지상6층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불필요



<3층 평면도> <통합사무실 공간>

<4층 평면도> <여닫이문 설치 공간>

<5층 평면도> <유리문 설치 공간>



    ▢ 변경 사유 : 여성플라자·새일센터 사무실 통합 운영 및 강의실 복원

    ▢ 소요예산 : 20,000천원

         [중구 여성플라자 예산 > 재산조성비 > 시설비 > 시설변경비]

Ⅲ 시설 변경 승인

    ▢ 승인 사항

      【 중구 여성플라자 시설 변경 승인 】

      ○ 다음과 같은 이유로 「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

조례」 제6조에 의거 중구 여성플라자의 시설 변경 요청을 승인함.

      【 승인 이유 】

      ○ 여성플라자-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 통합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

      ○ 제3강의실 복원으로 교육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성 증대

    ▢ 승인일 : 2016. 3. 7.(월)

Ⅳ 향후 계획

   ▢ 여성플라자 시설 변경 승인 통보 : 2016. 3. 7.(월)

   ▢ 추진 일정

      ○ 2016. 3. 7.~ 3. 25. : 공사 발주 및 실시

      ○ 2016. 4월~ : 통합사무실 및 제3강의실 운영


